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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2013 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
1. 스포츠경향  발행인  이  동  현 

2. 스포츠서울  발행인  유  지  환

주 문

  스포츠경향 2017년 12월 19일자 8면「식약처 의약외품 비누형·크림형/5분후 

씻고」제목의 광고, 스포츠서울 12월 19일자 12면「식약청 비누형·크림형/5분후 

씻고」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  스포츠경향,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광고들은 아토피 가려움 등에 좋다는 자연

산약초 한방재를 선전하는 광고이지만 광고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전

혀 밝히지 않고 제품구입 문의 전화번호만 적어 놓았다. 게다가 해당 제품명을 

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식약처 의약외품으로 선전하면서 아토피 건선 각질 탈모 

비듬 무좀 습진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 

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3조는 위 광고와 같은 통신

판매 광고는 정확한 판매 주체, 광고주인 법인 또는 상호의 명칭, 주소지, 인터넷 

홈페이지 주소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를 위

반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.  

 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

있으며,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, 3, 신문

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1), (2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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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)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 

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.

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1)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, 오도하는 내용

(2) 광고주의 명칭,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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